
9월 청렴의 날
(기획조정실)

1. 개요

일 시 교육내용 교 육 자 참석인원

‘18.9.12(수)

14:00~15:00
•부정청탁금지법의거금품수수원칙개정사항안내 기획조정실장 37명

2. 교육내용

교육결과  

◆ 부정청탁금지법 의거 금품 수수 원칙 개정사항 안내
품목 기존 변경

경조사비(축의금 조의금) 10만원
5만원

(축의금 조의금 + α(화환) = 10만원)

선물 5만원
5만원

(농수산물 가공품은 10만원)

음식물 3만원 3만원

※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․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

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, 5만원 이하여도 허용되지 않음.

※ 예외적으로,

①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서 주는 상품권

②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

③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

④ 상급 공직자가 위로․격려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

⑤ 다른 법령․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

3. 교육사진 및 서명부  



4. 서명부  ※출장 휴무직원 별도 서면교육 실시함

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

  끝.


